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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

 가. 사능 염문 가 심각해짐에 라 식재료  사 물질에 

한 검사체계  리체계  갖 는  필 한 사항  규

하여

 나. 사 물질  안 한 공공 식  실 하여 아 청

 물  시민들  건강  보 하고  산업 에 

지하고  함. 

2. 주 내

 가. 공공 식 안 검 합계  수립⋅시행하도  함.(안 3 )

 나. 안 한 식재료 공  한 내  심 하  하여 천

역시 사 물질  안 한 공공 식지원 원  

함.(안 4 )



- 2 -

 다. 식재료  사 물질 검사  하여 공동검사  하고 

운 경비  지원함.(안 10 )

 라. 공공 식 안  하여 식안  니 링단 ·운  

함.(안 12 )

3. 참고사항

 가. 계  

   ❍「지 」 22

   ❍「식 생 」 7 , 22 , 24

   ❍「식    규격」(식 약 안 처 고시 2013 - 

204 (2013.8.5))

 나. 산  : 참

 다. 합     : 해당없

 라.     타 : 

   (1) 신ㆍ 문 비  : 해당없

   (2) 규 심사 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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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          

천 역시 사 물질  안 한 공공 식 실시  한 

지원 안

1 ( )  는 식재료  사 물질에 한 검사  리체계  

갖 는  필 한 사항  규 함  사 물질  안 한 공공

식  실 하여 아, 청   시민들  건강  보 하고 천지

역  · ·수산물과 그 가공   산업 에 여함   

한다.

2 ( )  에  사 하는 어  뜻  다 과 같다.

  1. “ 사 물질” 란 슘, 드, 스트 튬, 플루 늄 등「원 안

」 2 5 에 해당하는 사 물질  에 하는 체에 

독  가진 사 물질  말한다.

  2. “공공 식” 란 다  각 에 해당하는 시   에  실시하는 

식  말한다.(50  하  시 도 포함한다)

   가. 「학 식 」 4 에  학

   나. 「 아 」 7 에  원

   다. 「 아보 」 10 에  어린 집

   라. 「사 복지사업 」 2 4  사 복지시  

   마. 가, 지 단체  「공공  운 에 한 」 4

1항에  공공

  3. “ 식시 ” 란 2 에  공공 식  실시하는 시  말한다.

  4. “ 식업체”란 공공 식 시 에 식재료  공 ( 통)하는 업  말

한다.

3 (계  수립·시행) ① 천 역시 ( 하 “시 ” 라 한다)  1

  달 하  하여 사 물질  안 한 공공 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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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 심  결  거쳐 다  각  사항  포함하는 공공 식 

안 검 합계 ( 하 “ 합계 ” 라 한다)  2 마다 수립하고 

 공고하여야 한다.

  1. 천 역시( 하 “시”라 한다)  산하   별 식  검사  고

순도게 마늄  등 검사 비 보  검사  에 한 사항

  2. 검사  원 과 검사 차에 한 사항

  3. 수 산 식재료  천 내 생산 식재료 각각에 한 검사계

  4. 천 내 식업체에 한 검사계

  5. 공공 식에  사 물질 에 한 사항

  6. 천 역시 감( 하 “ 감” 라 한다)  수· 청 과  

, 지원에 한 사항

  7. 검사결과 공 에 한 사항

  8. 사 물질에 한 식 안    보에 한 사항

  9. 그 에 시  필 하다고 하는 사항

  ② 시  별 내 식시  식재료에 하여 사 에 사 물

질 검사  할 수 는 체계  갖 어야 한다.

  ③ 시  합계  수립하  에 감과 수· 청 과 필  경

비 담비   역할 등에 해 하여야 한다. 

  ④ 시  사 물질 검사결과  시, , 청과 지원청 

지에 히 공개하도  하여야 한다.

4 ( 원    능) 시  공공 식에  사 물질  안

한 식재료 공  한 다  각  내  심 , 결하  하여 

천 역시 사 물질  안 한 공공 식지원 원 ( 하 “ 원

”라 한다)  다. 

  1. 사 물질  안 한 공공 식 안 검 합계  심 에 한 

사항

  2. 공공 식  사 물질 검사에 한 사항 



- 5 -

  3. 공공 식  사 물질  안 한 식재료 공 에 필 한 사항

  4. 사 물질  안 한 공공 식 리체계  한 사항

  5. 식안  니 링단 운 에 한 사항

  6. 사 물질 검사결과 공  고 에 한 사항

  7. 별, 원산지별 우 검사순 에 한 사항

  8. 사 물질  체 안 에 한 사  식 고  해 필 한 

사업에 한 사항

  9. 그 에 안 한 공공 식  하여 시  에 는 사항

5 ( 원  ) ① 원 는 공동 원  2  포함한 15  내  

원  한다.  다만, 직 원  어느 한 (性)  직 

원 수  10  6  지 않도  하여야 한다.

  ② 원  원  당연직 원과 직 원  하 , 당연직 

원  행 시 , 보건복지 , 생 책과 , 천 역시 보건

경연 원 , 청 담당 과  하고, 직 원  다  각 

 사람 에  시  한다. 

  1. 학  양( )사 단체, 사단체에  천하는 사람 각 1  

  2. 보 시 연합 에  천하는 사람 1

  3. 어린 식 리지원  계  1

  4. 어린 집 , 학  학  각 1

  5. 식안  니 링단에  천하는 사람 1

  6. 경단체에  천하는 사람  1

  7. 학 식시민단체에  천하는 사람 1

  8. 천 역시  원 2

  9. 그 에 사 물질  지식과 경험  한 사람  시

 천하는 사람 

  ③ 공동 원  행 시 과 원 에   하는 직 

원 1 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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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④ 원  는 2  하고 한 차 에 한 하여 연 할 수 다. 

다만 공무원  원  는 해당 직 에 재직하는 간  한다.

6 (공동 원  직무) ① 공동 원  원  하고, 원

 직무  공동  한다. 

  ② 공동 원  원들  4  능  수행하  해 필 한 

 실시하여야 한다.

7 ( ) ① 공동 원  공동   원   집하고, 

 공동 원  합 에 라 공동 원   1  다. 

  ② 시 나 원 5  상  청하는 경우 공동 원  공동  

 집할 수 다.

  ③ 원 는 재 원 과 수   개 하고, 원 과 수

 찬  결한다. 

  ④  에  한 것 에 원  운 에 필 한 사항  원

 결  거쳐 공동 원  한다.

8 (간사)  원  사무  처리하  하여 간사 1  , 간사는 

생 책과  한다. 

9 (수당 등) 원 에 참 한 원에게는 「 천 역시 원  실비 

변상 」에 라 산  에  수당  지 할 수 다. 다만, 공

무원  그 업무  직  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
니하다.

10 (시   지원) ① 시  공공 식에  식재료  사 물질 

검사  하여 필  는 경우  학, 연 , 단체  

공동  검사  하여 운 할 수 , 공동검사  사

업수행   에 탁할 수 다. 

  ② 시  1항  수행함에 어 필 한 경우 운 에 한 경비  

 또는  지원할 수 다. 

  ③ 시  시가 하는 사 물질 안 검사  실시한 식재료 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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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공공 식 시 에 하여 “ 사능안 식시 ”  할 수 

다.

11 (안 식  한 지원· 고)  ① 시  학   시  사능

물질  안 한 식재료  매하고  할 경우 행 , 재  

지원할 수 다. 

  ② 시  1항   수행하  하여  청  거

쳐 식시 에 공동 매  고할 수 다. 

  ③ 시  1항  수행함에 어 사 물질 검사  필한 천지역

산 식재료  우  매  고할 수 다. 

12 ( 니 링단 운 ) ① 시  공공 식  안  하여 ‘ 식안

 니 링단’( 하 “ 니 링단” 라 한다)  ·운 한다.

  ② 니 링단   식재료 검수·공 업체  공공 식시  

 검하고 간담  등  개 한다.

  ③ 시  니 링단  감과 수· 청 과 공동  할 수 

다. 

  ④ 니 링단에 하여는「 천 역시 원  실비 변상 」에  

하는 에 라 산  에  수당·여비 등  실비  지  할 수 

다.

13 ( 사능 안  사  식 고) 시  사  물질  체 안

에 한 사  식  고하  하여 사능  체에 미 는 

향  사능 안 에 하여 아, 아동, 청   시민들에게 

, 보, 강   체험프 그램 등 필 한 사업  하여야 한다.

14 (시행규 )   시행에 필 한 사항  규  한다.

  

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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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별첨 1]

 검  췌사항

계

 지

  - 22 ( )

 식 생

  - 7 (식  또는 식 첨가물에 한   규격)

  - 22 ( ㆍ검사ㆍ수거 등)

  - 24 (식 생검사  지  등)

  식 약 안 처 고시

  - 「식    규격」

규

비 상

료



- 9 -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지방자치법】

제22조(조례) 치단체는 령   에  그 사무에 하여 조례

 제정할 수 다. 다만, 주민   제한 또는 무 과에 한 사

항 나 칙  정할 에는    한다. 

【식품위생법】

제7조(식  또는 식 첨가물에 한   규격) ① 식 전처  

민보건  하여 필 하  판매  적 로 하는 식  또는 식 첨가물

에 한 다  각 호  사항  정하여 고시한다. 다만, 식 첨가물   

 ·포  살균· 하는 에 쓰여  간접적 로 식 로 갈 

수 는 물  그 만  고시할 수 다.  <개정 2013.3.23>

  1. 제조·가공·사 ·조 ·보존 에 한 

  2. 에 한 규격

  ② 식 전처  제1항에 라 과 규격  고시되  니한 식

 또는 식 첨가물(식 에 접 사 하는 화학적 합  첨가물  제

한다)에 하여는 그 제조 · 가공 에게 제1항 각 호  사항  제 하게 

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 제2항제1호에 라 정된 식 생검사  

검토  거쳐 제1항에  과 규격  고시될  그 식  또는 식

첨가물  과 규격 로 정할 수 다.  <개정 2013.3.23>

  ③ 수 할 식  또는 식 첨가물  과 규격  제1항  제2항에  

하고 수 가 하는 과 규격   수 다.

  ④ 제1항  제2항에 라 과 규격  정하여  식  또는 식 첨가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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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라 제조·수 ·가공·사 ·조 ·보존하여  하 , 그 

과 규격에 맞  니하는 식  또는 식 첨가물  판매하거나 판매할 적

로 제조·수 ·가공·사 ·조 ·저 · · ·보존 또는 열

하여 는 니 된다.

제22조( ㆍ검사ㆍ수거 등) ① 식 전처 ( 통령령 로 정하는 

그    포함한다. 하  조에  같다), 시· 사 또는 시

· 수· 청  식 등  해 · 생    

하여 필 하  다  각 호  에  조치  할 수 다.  <개정 

2009.5.21. , 2011.6.7. , 2013.3.23. >

  1. 나 그  계 에게 필 한 나 그  료  제  

  2. 계 공무원 로 하여  다  각 에 해당하는 ·검사·수거 등  

조치

    가. (사무 , 창고, 제조 , 저 , 판매 , 그 에  사한 

 포함한다)에 하여 판매  적 로 하거나 에 사 하

는 식 등 또는 시  등에 하여 하는 검사

    나. 가 에  검사에 필 한 량  식 등  무상 수거

    다. 에 계되는  또는  열람

  ② 식 전처  시· 사 또는 시 · 수· 청  제1항에 

 ·검사·수거 등  무  수행하  식  등 로 하여 생

하는 생 련 해  무  효 적 로 하  하여 필 한 경 에는 

계 행정  , 다  시· 사 또는 시 · 수· 청 에게 행정

원(行政應援)  하 록 청할 수 다.  경  행정 원  청  

계 행정  , 시· 사 또는 시 · 수· 청  특 한 사 가 

 에 라  한다.  <개정 2013.3.23. >

  ③ 제1항  제2항  경 에 ·검사·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  

그 한  시하는  니고  계 에게 내보여  한다.

  ④ 제2항에  행정 원  절차, 비  담 , 그 에 필 한 사항  

통령령 로 정한다.

제24조(식 생검사  정 등) ① 식 등  전  확보하고 해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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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 판 하  하여 제7조  제9조에    규격 등  검사(

하 "식 생검사"라 한다)  행하는 ( 하 "식 생검사 " 라 

한다)  다  각 호  같다.  <개정 2010.1.18. , 2013.3.23. >

  1. 령 로 정하는 식 생검사

  2. 식 생검사  효 적 로 행하게 하  하여 식 전처  

정하는 식 생검사

  ② 제1항제2호에  식 생검사  식 생검사 무 로 다

과 같  하여 정할 수 다.

  1. 식 생전문검사  : 제19조제2항  제22조제1항에  검사  식

생검사에 해당하는 검사

  2. 가 탁검사  : 제31조제2항에  식 생검사

  ③ 제2항에  식 생검사  갖  할 식 생검사시 , 식

생검사 전문 력( 하 "검사원" 라 한다)과 식 생검사  정· 

평가 등에 하여 필 한 사항  령 로 정한다.  <개정 2010.1.18. , 

2013.3.23. >
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

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-204호(2013.8.5))

 7) 방사능 기준

 

핵      종   상  식  품 기준(Bq/kg, L)

요오드(131I)

영아용 조제식, 기용 조제식, 

영· 아용 곡류조제식, 

기타 영· 아식, 영․ 아용특수조제

식품

100

 및 가공품 100

기타 식품★ 300

슘(134Cs ＋ 137Cs) 든식품 370

 

 ★ 기타식품  영아용 조제식, 기용 조제식, 영· 아용 곡류조제식, 기타 영· 아식, 영․ 아용특수

조제식품,  및 가공품  제외한 든 식품 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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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  계 

1. 비  생   문 

 ○ 사 물질 검사 사업비

   - 고순도게 마늄  1  = 150,000천원

   - 검사 원 건비 1  = 20,000천원

   - 수거 원 건비 1  = 20,000천원

   - 식 수거비 700건×5,000원=3,500천원

   - 공공 식 원  원수당 6 ×70,000원=420천원

   - 니 링단운 비 152 ×40,000원=6,080천원

   ※ 간 650~700건 검사할 경우 사업비 산 내역  검사건수에 

      라 비  사업비 액

2. 비  계결과

  가. 계  

  - 천 역시 사 물질  안 한 공공 식 실시  한  상

  나. 계 결과

   - 천 역시 사 물질  안 한 공공 식 실시  한 

 

  다. 재원 달 안

   - 계 (시비 100%)

3. 연도별 비  계  : 

4.   강병수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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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 비  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천원)

  1차 도  
(2014 )

2차 도
 (2015 )

3차 도
 (2016 )

4차 도
 (2017 )

5차 도   
(2018 ) 계

 

계

사 물질
안

한공공 식
실시사업비

200,000
     

353,500 507,000 660,500 814,000
  

2,535,000  
 

계 200,000
     

353,500 507,000 660,500 814,000
  

2,535,000  
 

재원 달 200,000
     

353,500 507,000 660,500 814,000
  

2,535,000  
 

     비

시비

    계 200,000
     

353,500 507,000 660,500 814,000
  

2,535,000  
 

계 200,000
     

353,500 507,000 660,500 814,000
  

2,535,000  
 

특별 계

    

․ 비

민  간

  타


